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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심사경과

m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7일 정영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

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  m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

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

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.

3. 주요내용

 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 (안 제1조 ~ 제3조)

  나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(안 제4조)

  다. 센터의 기능 및 지원, 사무의 위탁 (안 제5조 ~ 제7조)

  라. 평가결과 반영 및 지도감독 (안 제8조 ~ 제9조)

  마. 포상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)

4. 검토의견

m 본 안건은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

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,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

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검토됨.


